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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경 사강하식 (7 ∼65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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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사 성 적 서

φ  鵝麓難垂籬성적셔 번호 ㅛζ¼銓—헥 —
페이지 : ( 1 )/(총  화

44˛엷9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지곡동
’e1: 031 Fax; 031-287∼9066

1. 신 청 인
○ 업 체명 : (주 )서한에프앤씨
○ 주 소 : 충북 충주시 업정면 율능리 20-5
O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0900248호 2009. 7. 6

2. 검사성 적서의 용도 ∶ 형 식승인용

3. 검사대상종별/시 료명 : 구조대

4. 검사기간 : 2009. 7. 6 ∼
 2009. 7. 29

5. 검사방법 : 구 조 대 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(소방방재청고시

6. 검사장소 : 경 기도 용인시 기홍구 지곡동 136

(25.0 ± :3.0) ℃, 상대습도 : (70 ± 10) % R.H.

붙 임 참조

【Δ 원 본 □ 쟤발급

제 2005-75Ξ호)

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

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

7. 검 사환경

ㅇ 온 도

8. 검사결과

비 고

※ 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∼ 5 페이지 참조)

2009년 7월 

”

일

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원장

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
및 성 능을 보.증하지 않습니 다.

2. 이 검사성 적 서는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

기술책 임 자

성 명 : 이 영 식
검 사 자

성 명 : 권 순 관 (

위 성 적 서는 한국인정 기구(KOLAS)로 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검 사결과입 니 디—.

양 식 Nㅇ . KYI— P014-0:1 0̃1 (Rev,6)



(주
) 서 한에 프앤 씨 형 식 승인번호

경사강하식(7 m ∼ (}5 m)

薰 戱  
墅雲衾覃糞駑薄豊

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지곡동 136
ėI: 03:1-289-2842, Fax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흐 :죠予ξ우—아  —榜9
페이지 : ( 2 )/(총  퐈

이 상없 음

1.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
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.

2,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cm
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 수있어야 한다 .

포지는 사용시 에 수직 방향으.로 현 저하게
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
포지, 지지틀,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
견고하게 부착되 어야 한다
.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
설 치 되 지 아니하여 야한다.

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
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
길이가 8 cⅢ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
한다. 다만, 구조상 낙하방지 의 성능을
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히·지
아니 하 다.
’. 본체 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 이
균둥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
지지장치는 쉽 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.

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3개 이상 균일
간격 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야 한다 .

ㄴ 꾸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,
지름 4 mⅢ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
하며,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이상의
모래주머 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0.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
치로서 받침 포 등을 부착하어야 한다.

합 격졔 3 조

기술기준에 적 합여부

전장지 지 채

전장지지재를 설 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
는 본체의 포지보다 신장율이 적 어야 하며,
그 인장강도 및 재료는 다음표에 적합하여
야 한다. N: 전 정지 지 재본수

구조대의 길이 인 장강
도
(N) 재 료

30 m 이하의 것
19 500
N˙

이 상
마로 우 프

또는 이와
동 등 이 상

인 합성수
지 로우프
또는 벨트.

30 yn 초과 40 In
이 하의 것

24 5nr)

N

이 삿

40 m를 초과
하는 것

29 0")
Λ
Y

이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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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체 병 (주 )서 한에 프 엔 씨 형 식 승인 번호 구04-2 - 1

종 별 구조 대 형 지
ㄱ 경사강하식

(7 m ∼ 65 m)

성 적서 번흐 ::=ιζ♀-ㄹγ7—嫩쩨
페이지 : ( 3 )/(총  5)

萱 親  
孝雲盒崖箕麗璹釐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
’̊1: 031-289-2842, Yax: 031¨ 287:9066

1.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ㅅ
경우 보호망은 KS K 0335(합 성 섬유어

시험 방법)에 의하여 시험 하는 경 우
인장강도 3 kN 이상이어야 한다.

2.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포지를 사용하는
경f— 그 보흐포지 는 제 10조 (포지의
강도)제 1호 및 제2호에 적
전장지지 재를 섣치하 구조대에서 포지와
취부틀과의 결합부분 강도는 구조대의
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하중을 폭
50 cⅢ의 시험편에 가한 경우 이상이 없
어 야 한다.

제 7 조
의
蘚:
枉

결

인 장 강 도 (N)구조대의 길 이

30 m 이하의 것

30 m 초과 40 In
이하의 것

40 Π1:를 초과하는 깃

천 장지 지 재를 설 치하지 아니 한 구조대에
는 포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
는 KS K 0521(직 물의 인장강도 및 신
도시헙 방법)중 스트림법 으로 시힘 하되,

가로 2.5 cli'의 시험 편에 하중을 가하는
시험편에 히—중을 가하는 시험 에서 지탱
는 하중이 2.5 kN이

부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구조대의 길에
다음표에 따른 히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
어 야 한다.N: 전장지 지 재본수

구조대의 길 이 인 장강 도 (N)

뽀¾쁘 이상:30 n1 
˙
이하의 것

30 yn 초과 40 yn 꼬¾쁘 이상
꼬
#쁘
 이상

양  식 No. KII— P01 4-01 -02(Rev.6)

시 험 생 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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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체 명 (주 )서  한에 프얜 씨 형 식 승인번흐 구O4- 2- 1

종 별 구 조 대 형 지
ㄱ 경사강하식(7 m ∼

 α, ∏υ

시 험 항 목 결 과
비 고

조 항 항 목 기 준 시 료 (개 ) 검 사결과 판 정

체 8 조 입 구틀의 강도

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에 따른 하중을
가한 경 우 변형 이 없어야한다.

구조내의 길 이 인 장강도 (N)

30 m 이하의 것 3 900

30 rn 초과 40 yn

이하의 것
4 900

AO m를 초과하는 것 5 800

1 이 상없 음 합 격

게 9 조
하부 지 지
장치 의 강도

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
경 우 변형 이 없어야 한디·. N:전장지지쟤본수
구조대의 길이 인 장 강도 (N)

30 in 이하의 것 뽀뷰뼉 이상
30 m 초과 40 rn
이 하의 킴 목뿌 이상

40 m름 초과하는 것 ㅗ≒釪뽀 이상

시험 생 략 합 격

제 10조 포지 의 강도 형 식승인 및 검 정 기술기준에 적 합여부 시 험 생 략 합 격

제 11조 내 즉:성

포지는 KS K O705(염  색 물의 내후 견뢰
도 시험 방법)에 의하여 20시 간 노출시킨
나음 제10조 제1효의 시험을 한 경우 인장
강도 저하율이 25 % 이하이어야 한다.

시험 생 략 합 격

게 12조 마모 강 도

포지는 KS K 0540(천 의 마모강도 시험방
법:팽  장막법)에 의한 시헙을 하는 경우 마
모강도 200회 로 시험하여도 이상이 없어
야 한다.

시힘 생 략 합 격

제 13 조 수축율

포지는 KS iSO 7771(텍 —스타일—직불의 수
축률서험 방법 —찬물 첨 지 법)에 의 한 시 험 을
하는 경 우 수축율 2 ⅜이하이어야 한다 .

시 험 생 략 합 걱

성 적서 번호 스∝유—귁  *梭기,

페이지 : ( 4 )/(총  화

안효츌 ≤I쨩잔업
" 
⅜술耭

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지곡동
: 031-289-2843, Fax: 031-287-9066

양쓰I No. KfI— P014-01 -02(Rev‘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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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체 명 (주 )서  한에 포 앤 씨 형 식 승인빈호 구04 -2- 1

종 별 꾸조 대 형 시
ㄱ 경사강하식

(7 m ∼ 65 m)

시 험 항 목 결 과
비 고

조 항 항 목 기 준 시 료(개 ) 검 사결 과 판 정

제 14조 충격 시 험

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바꾸는 충격 시 험
을 연속하어 3회 실시한때 ·본체 및 결합부
에 변형 이 없어야 한다.

1 이 상 없 음 합 격

제 15조 작동 시 험

1. 구조대를 45O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
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하머, 그 평 균
속도는 8 Iill/s 이하, 순긴 강하속도는 9 I√ξ

이 하이 어 야한다.

2.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아 하며
평균 강하속도 7 m/s이하, 순간최대강하속도

8 

“

/ξ이 하이 어 야한다.

시 험 생 략 합 격

제 16조 표시 사항 형 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에 적 합여부 시 험 생 략 합 격

※ 기타 : *표 시는 소방용기계·기구의 형 식승인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0조졔2항에 의 거 형 식 시험을

생 략한 시 험 항목입.

성적서 번료 :瑚…拂 ↓ξ發?

페이지 : ( 5 )/(총  5)

徽囍訌 
옆盞⅜聲箕豊짢蕓驚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

양식 No. KF1.POη  4-01-02(Rev.6)


